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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「청년기본법」의 개정(2023.3.21.)에 따라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

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에 운영비지원 근거를 명

시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지원기관의 운영비를 포함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

지원근거를 규정함(안 제20조제6항).






